
[별표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20조제1항 관련)

구  분 청장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40 30 20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가. 상한액은 강의 등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 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

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한다.

라. 소속 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 등 공공기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마.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

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